
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심사경과

제안일자 및 제안자 년 월 일 평창군수 제출❍

회부일자 년 월 일 회부❍

상정일자 ❍ 제 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 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
년 월 일 상정 의결

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유통산업과장

  가 제안이유

   

❍

❍

❍

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현진

❍ 



❍

❍

❍

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

토론요지 없음

심사결과 원안의결

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

붙임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



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 장 총칙   1

제 조 목적1 ( )

제 조 정의2 ( )

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3 ( )

제 장 유지관리협의회   2

제 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4 ( )



제 조 협의회 구성5 ( )

제 조 위원의 임기6 ( )

제 조 위원의 위촉해제7 ( )



제 조 위원장의 직무 등8 ( )

제 조 회의9 ( )

제 조 위원의 의무10 ( )

제 조 실비변상11 ( )



제 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 3

제 조 시설의 관리 등12 ( )

제 조 관리위탁13 ( )



제 조 수탁자의 의무14 ( )

제 조 시설유지관리비15 ( )

제 조 운영 및 이용료 등16 ( )

제 조 위탁의 해지17 ( )



제 조 지도 감독18 ( )ㆍ

제 장 보칙   4

제 조 준용19 ( )

제 조 시행규칙20 ( )

부      칙

제 조 시행일1 ( 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조 경과조치2 ( )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은  

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.


